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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ise is defined as unwanted sound that causes discomfort and physical chang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intensity of noise in the pediatric dental clinic and to investigate noise environment of a pediatric dentist. 

Human ear shaped microphone and mobile noise level meter were used for recording noise and calculating intensity of 

noise.

By	recording	according	to	the	method	specified	by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of	Korea	

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or	16	experimental	days,	8	hour	time	weighted	

average	(8hr-TWA)	was	49.33	dBA	(A-weighted	deci-Bell)	on	daily	average	with	maximum	58.54	dBA	and	minimum	33.97	

dBA.	And	Dose	was	0.49%	on	daily	average	with	maximum	1.28%,	minimum	0.04%.	These	values	are	less	than	criteria	

of	KOSHA	standard	(85	dBA,	100%).	Comparing	the	highest	noise	level	for	each	patient,	pulp	therapy	group	and	Frankel	

grade I group were the highest.

The	intensity	of	dental	noise	of	pediatric	dental	clinic	didn’t	meet	standard	of	KOSHA.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noise environment by establishing new standards considering environment of pediatric dental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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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음은	사전적으로는	‘불쾌함을	유발하는	모든	불필요한	소

리’라는	주관적	의미로	정의되며[1],	물리학적으로는	50	decibel	

(dB)	이상의	음파로	정의된다.	이와	별개로	의학적으로는	생리적

인	장애를	일으키거나	능률을	저하시키고	청취를	방해하는	소리

를	소음으로	규정한다[2].	

미국	산업안전보건공단(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

ministration,	OSHA)은	소음을	직업	관련	10대	상해로	규정한	

바	있으며[3],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의	2011	-	2012년의	자료

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	중	20	-	69세의	약	15%가	소음성	난

청(Noise	 Induced	Hearing	Loss,	NIHL)을	겪고	있으며	이	수치

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4].	이를	방지하고자	미국	OSHA와	미

국	국립직업안전위생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는	작업장	내	소음의	기준을	마련하

여	이를	제도화하였다[5,6].	

치과진료실	내에서는	여러가지	기구들로	인해	고주파	영역의	

소음이	발생한다.	특히	소아치과	진료실에서는	술식의	종류가	

수복,	교정치료,	소수술까지	다양하므로	이에	따라	여러	종류의	

기구가	사용되어	여러	종류의	소음을	유발한다.	치과기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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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인한	소음	이외에도	특히	소아치과	진료실	내에서는	겁

에	질린	환자들이	생성하는	비명,	울음소리	등과	같은	소음도	발

생하므로	소음의	크기와	특징이	타	치과진료실과	다르다.	Kwon	

등[7]과	Jadid	등[8]에	의하면	환아가	비명을	지를	때	140	dB	이

상으로	측정되어	이는	치과기구만	사용하였을	때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소음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소음의	강도,	지속적인	노출,	소음에	대한	청각기전의	감수성	

중	한가지	조건만	충족되어도	청력에	영향이	미친다[9].	따라서	

치과의사는	진료실에서	생성되는	고강도의	소음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접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과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을	겪을	위험성이	높으며,	실제로	치과의사	중	7	-	16%는	

소음성	난청을	겪고	있다[10].	

Muppa	등[11]은	6	-	11세에서	38%,	12	-	15세에서	21%가	치

과소음이	가장	큰	불편감이라고	말할	정도로	환자들의	치과	진

료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	하였고	Elmehdi[12]는	치과	소음

이	주삿바늘에	대한	공포,	치과재료	냄새,	치과기구의	형태	등과	

함께	치과	내원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치과소음

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및	환자와의	의사소통도	방해하여	치

과의사가	음성조절을	통한	행동조절을	시도하는	데	방해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는	의료진의	업무	수행능력의	저하

로	인한	치과치료의	질적	저하가	일어난다[13].	

기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실험실	환경에서	소음계와	녹음

기로	치과기구의	일시적인	소음만	측정했는데	이러한	방법은	치

과기구	개별적인	소음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용이했으나	진료

실	내의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실제	소아치과	진료

실에서	실제	진료중의	소리를	모두	채집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4장[14]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15]의	작업장	내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소아치과	진료실의	종합적인	소음환경을	파악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자	한다.

Ⅱ.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장비

녹음에	사용한	장비는	녹음기와	녹음	제어장치가	있는데	녹

음기는	인간의	양측	귀의	모양과	위치를	모방한	The	3-DIO	free	

space	binaural	microphone	 (3DIO,	Vancouver,	Canada)(Fig.	

1A)를	사용하였고	녹음	제어장치는	Tascam	DR44WL	(Tascam,	

Santa	Fe	springs,	USA)(Fig.	1B)을	사용하였다.	녹음파일은	MP3	

압축방식을	사용하여	저장하였다.

거리차에	의한	소리의	크기	보정을	위하여	2대의	휴대용	소음

계	TES-1350A	(TES,	Taipei,	Taiwan)(Fig.	1C)와	스마트폰용	소음	

발생	어플리케이션	Tone	generator	 (TMsoft,	Tavernier,	USA)를	

사용하였다.

진료에	사용된	치과용	핸드피스는	GENTLEmini	LUX	5000B	

(Kavo,	Algan,	Germany)	및	 INTRAmatic	20CN	 (Kavo,	Algan,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유니트	체어는	A-dec	300	 (A-dec,	

Newberg,	USA)을	사용하였다.

녹음된	파일에서	소음의	크기에	따른	노출시간을	측정하기	위

하여	AcroEdit	(Acrosoft,	Seoul,	Korea)	상에서	Fortran	언어로	알

고리즘을	코딩하고	해당	결과물을	Intel	Fortran	Complier	(Intel,	

Santa	Clara,	USA)를	활용하여	실행파일(.exe)을	형성하였다.

Fig. 1. Equipment	for	recording	and	correction.	(A)	The	3-DIO	free	space	binaural	microphone	(3DIO,	Vancouver,	Canada),	(B)	
Tascam	DR44WL	(Tascam,	Santa	Fe	springs,	USA),	(C)	TES-1350A	(TES,	Taipei,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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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4장

[14]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15]의	작업장	

내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다.

1)	진료실	구조	및	배치

녹음을	시행하는	장소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의	격리된	외래	진료실을	선정하였다.	유니트	체어가	1대	설치

된	사방이	격리된	진료실로	부속	회복실이	구비되어	있다.	진료

실은	가로	3.52	m,	세로	3.61	m로	12.16	m2의	넓이이며	부속	회

복실은	가로	1.41	m,	세로	2.95	m로	4.16	m2의	넓이로	두개의	

직사각형이	접한	형태이다.	진료실의	층고는	2.86	m로	지면에서	

1.47	m의	높이까지는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고	상부는	파티션	

위로	천장까지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다.	진료실의	출입문

쪽으로는	통로가	위치하고	출입문의	반대측으로는	건물	밖으로	

통하는	유리창이	있다.	부속	회복실의	반대편에는	또다른	격리

된	진료실을	접하는	구조이다.	녹음기는	환자의	구강을	중심으

로	술자의	반대측에	고정하였으며,	지면에서	1	m	높이,	환자의	

구강에서	120	cm	거리에서	녹음을	시행하였다.	녹음제어장치는	

연결선을	통하여	회복실에서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고정하였다(Fig.	2).

2)	진료실	내의	소리	녹음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15]의	작업장	내	

소음	측정	방법에	따르면	6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날을	선정하여	1일	간	측정해야	하며	연속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경우	1시간씩	나누어	최소	6회	이상	같은	날에	측정하여야	한다.	

같은	공간	내에	다수가	동시작업을	하는	경우	가장	큰	소음에	노

출되는	1명을	선정해야	하므로	주치의인	치과의사	1명을	대상

으로	녹음을	진행한다.

녹음은	2020년	9월	7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7주간	계

획하였으며	일일	6시간	이상	녹음을	위해	이	중	오전,	오후	모

두	외래진료가	있는	16일을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오전	4시간

(08:30	-	12:30),	오후	4시간(13:30	-	17:30)	총	8시간을	녹음하였

다.	진료실에서는	의도적으로	음악을	틀거나	행동조절을	위한	

영상	시청을	유도하지	않았고	보호자가	지참한	스마트폰을	통

한	영상시청은	보호자가	원할	경우	허용하였다.	녹음	중에는	환

자,	보호자,	의료진이	평상시와	동일하게	진료	및	대화를	시행하

였으며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오전	또는	오후	중	진정치료

가	계획된	경우	날에는	녹음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일일	예약	환

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도	녹음을	시행하지	않았다.	기록자	1

명이	부속	회복실에	상주하여	내원환자의	Frankel	grade와	술식

의	종류를	기록하였다.	

3)	녹음된	파일의	거리	보정

술자의	귀와	환자의	구강의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40	cm으로,	

120	cm	거리에서	녹음된	정보를	40	cm	거리의	값으로	변환하

기	위해	동일	실험장소에서	치과의사의	귀	위치(40	cm)	및	녹음

기	위치(120	cm)에	각각	소음계를	고정하고	환자의	구강	위치에

Fig. 2.	Room	where	the	recording	took	place.	(A)	View	from	recording	assistant,	(B)	View	from	pediatric	den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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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음	발생	어플리케이션으로	소음을	발생하여	각각의	소음계

에서	표시되는	decibel	값의	비율을	통해	거리차이로	인한	데이

터	차이를	보정하였다.

4)	A-가중	청감	보정(A-weighting)

인간은	같은	dB의	소리도	주파수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데	이

러한	주관적인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phon이다.	1	

kHz	주파수에서의	dB값을	phon으로	정의하며	다른	주파수에서	

동일한	크기로	느껴지는	dB값을	같은	phon으로	간주한다.	이렇

게	다양한	주파수에서	동일한	크기로	느껴지는	dB값을	연결한	

것이	등청감곡선(Equal	loudness	contours)이다.	이때	1	kHz에서	

40	dB	(40	phon)에	해당하는	곡선을	기준으로	청감보정을	시행

하는	것이	A-가중	청감	보정이다.	A-가중	청감	보정을	시행한	경

우	dBA의	단위를	사용한다.	

5)	일일	소음	노출	시간	분석

한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4장에	의하여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의	기준인	소음역치(threshold)	80	dB,	소음기준

(criteria)	85	dB,	교환율(exchange	rate)	5	dB를	적용하였다[14].	

소음기준은	일일	8시간까지	노출이	허용되는	가장	큰	소리의	크

기를	의미하며	소음역치는	유해한	소음으로	간주되기	시작하

는	소리의	크기를	의미한다.	교환율은	일일	노출	허용	시간을	2

배	또는	절반으로	변화시키는	dB의	차이이다.	예를	들면,	소음

기준인	85	dB의	소음은	하루	8시간까지	노출이	허용되며	교환

율만큼	증가한	90	dB의	경우	절반인	4시간	노출	허용,	95	dB은	

2시간	노출이	허용된다.	80	dB은	교환율만큼	감소한	소음이므

로	2배인	16시간까지	노출이	허용되나	75	dB은	소음역치인	80	

dB	미만이므로	소음으로	간주하지	않아	노출	허용	시간의	제한

이	없다.	따라서	총	녹음	시간	중	KOSHA의	기준에	따른	일일	소

음의	크기별	노출시간을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누적

소음노출량(Dose,	%)은	“Dose	=	(C1/T1	+	C2/T2	+	…	+	Cn/Tn)	

×	100	=	100∑
n
k=1(Cn/Tn)의	공식을	활용하였고(단,	Cn은	해당	강

도의	소음에	실제로	노출된	시간,	Tn은	해당	강도의	소음에	노출

이	허용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8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8-hour	

Time-Weighted	Average,	8hr-TWA,	dBA)은	“8hr-TWA	=	16.61	×	

log(Dose/12.5	×	8)	+	90”와	같다.	누적소음노출량은	일일	허용	

한도에	대한	노출된	누적된	소음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이며	8시간-가중평균소음수준은	노출된	소음의	수준을	일일	근

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평균화한	값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

라	소음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는	소음의	노출시

간만으로는	정확한	누적	노출량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누적소

음노출량과	8시간-가중평균소음수준을	활용한다.	KOSHA가	제

시한	일일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누적소음노출량은	100%

를	초과하고	8시간-가중평균소음수준은	85	dBA를	초과한다.

소음의	크기별	노출	시간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

다.	녹음기의	좌우	귀에	해당하는	각각의	녹음파일의	소음수준

이	다를	경우	KOSHA	기준에	따라	소음수준이	더	높은	음성파일

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였다.

6)	Frankel	grade	및	술식의	종류별	소음	크기	분석

각	환자별	해당	내원시	Frankel	grade와	술식의	종류를	기록

자가	기입하였다.	Frankel	grade는	주치의의	판단	하에	일괄적으

로	평가되었고	술식의	종류는	구강검진,	교정치료,	수복치료,	치

수치료,	구강소수술로	구분하였다.	각	환자의	종속변수로는	환

자의	진료실	입장과	퇴장	사이의	Maximum	noise	 level	 (dB)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환자를	Frankel	grade로	분류하고	술식의	종

류별로도	분류하여	각	그룹별	환자들의	종속변수의	평균을	통계

적으로	비교하였다(Fig.	3).	

Fig. 3. Schematic	flow	of	grouping	patients.	Each	patient	
was	classified	by	Frankel	grade	as	well	as	by	type	of	treat-
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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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분석

환자별로	정리된	데이터는	SPSS	 (version	23.0.0,	SPSS,	Chi-

cago,	 IL,	USA)와	Excel	2010	 (Microsoft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rankel	grade	별,	술식의	종류	별	환자	

당	평균	Maximum	noise	level의	비교는	비모수적	검정	방식인	

Kruskal-Wallis	 test로	시행하였고,	Bonferroni’s	method에	의해	

보정된	유의수준을	이용하여	Mann-Whitney	test로	사후	검정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	성적	

1.	진료실	내	소음의	크기

실험이	이루어진	진료실의	외래시간	외의	주간	배경소음은	

40	dBA	미만,	외래시간	중의	주간	배경소음은	43	-	54	dBA이었

으며	해당	진료실	밖의	상황에	따라	다른	값이	측정되었다.	문진

을	시행하는	중에는	50	-	60	dBA,	하이스피드	핸드피스와	메탈	

석션을	사용할	때는	최고	70	-	80	dBA으로	측정되었으며	환아

가	체어에	누운	채로	소리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경우에는	105	-	

121	dBA로	측정되었다.

Table 1. Daily	exposure	time	(sec)	according	to	KOSHA

Threshold Criteria

80	dB	< 85	dB	< 90	dB	<	 95	dB	< 100	dB	<

Day	1 331.8 65.4 9.4 0.8 0.1

Day	2 61.7 18.7 6.8 1.8 0.3

Day	3 121.3 10.4 1.5 0.3 0.0

Day	4 20.5 2.3 0.6 0.1 0.0

Day	5 237.5 65.3 17.7 4.3 0.8

Day	6 373.8 102.0 34.6 8.2 1.0

Day	7 133.5 28.8 4.9 0.6 0.0

Day	8 129.9 16.8 1.2 0.0 0.0

Day	9 129.8 9.0 1.2 0.1 0.0

Day	10 394.2 75.1 17.5 0.7 0.1

Day	11 310.7 190.1 40.5 6.7 0.4

Day	12 99.8 79.4 21.0 5.3 0.2

Day	13 57.7 17.3 3.6 0.5 0.0

Day	14 97.9 26.3 5.4 0.9 0.1

Day	15 361.1 207.2 60.2 9.5 1.1

Day	16 87.1 34.6 4.9 0.2 0.0

Mean	(SD) 184.3	(124.0) 59.3	(60.0) 14.4	(16.6) 2.5	(3.1) 0.3	(0.4)

Threshold : Minimum sound level that is considered harmful noise.
Criteria	:	Maximum	sound	level	possible	exposure	up	to	8	hours	per	day

2.	일일	소음	노출	시간

총	16일의	측정일이	있었고	모두	8시간씩	측정하였다.	측정치	

중에서	가장	높은	소음의	크기는	125.6	dBA이며	가장	낮은	값은	

43	dBA이었다.	전체	녹음값의	소리의	평균	크기는	60.4	dBA이

다.

KOSHA의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소음역치인	80	dBA	이

상은	일평균	184.3초,	소음기준인	85	dBA은	일평균	59.3초.	90	

dBA	이상은	일평균	14.4초로	관찰되며,	16일	중	7일은	소음기준

인	85	dBA	이상의	소음에	1분	이상	노출되었으며	나머지	9일	모

두	1분	미만이었다.	16일	중	7일에서는	100	dBA	이상의	소음이	

0.05초	미만으로	측정되었으며,	단	2일에서만	100dBA	이상의	

소음이	1.0초	이상	측정되었다(Table	1).

8시간-가중평균소음수준은	최고	58.54	dBA	최저	33.97	dBA로	

측정되었고	16일	중	7일은	50	dBA	이상이었다.	8일은	40	dBA	

이상	50	dBA미만이었으며,	1일은	40	dBA	미만이었다.	16일	간

의	8시간-가중평균소음수준의	일일	평균은	49.33	dBA로	측정되

었다.	누적소음노출량을	계산하였을	때	측정일	중	2일을	제외하

고	모두	1%	미만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중	1일은	0.1%	미만이었

다.	평균	0.49%로	이는	허용한계에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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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rankel	grade	및	술식의	종류별	소음의	크기

모든	환자를	술식의	종류와	Frankel	grade로	분류하였을	때	

Table	3과	같다.

1)	술식에	따른	소음수준

술식에	따른	소음의	크기는	Table	4에	정리된	바와	같다.	구강

검진	군은	타	모든	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교정치료	군

은	구강소수술	군을	제외한	모든	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

다.	구강소수술	군과	수복	군	및	치수치료	군	간의	통계적인	유

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동일한	분석을	Frankel	grade	3,	4인	환자들에게만	적용하였을	

때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구강검진	군은	타	모든	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는	동일하였으나	Table	6과	달리	구강소수

술	군이	수복치료	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	Frankel	grade에	따른	소음수준

Table	6에	정리된	바와	같이	각	Maximum	noise	 level의	평

균은	1등급	군	90.47	dBA,	2등급	군	77.01	dBA,	3등급	군	72.89	

Table 2. Daily results of Dose and Time-Weighted Average by 
OSHA AL

Dose	(%) 8hr-TWA	(dBA)

Day	1 0.73 54.50

Day	2 0.18 44.40

Day	3 0.24 46.36

Day	4 0.04 33.97

Day	5 0.63 53.43

Day	6 1.02 56.90

Day	7 0.30 48.17

Day	8 0.26 47.03

Day	9 0.25 46.66

Day	10 0.88 55.88

Day	11 1.06 57.21

Day	12 0.42 50.58

Day	13 0.15 42.86

Day	14 0.24 46.55

Day	15 1.28 58.54

Day	16 0.23 46.17

Mean	(SD) 0.49	(0.37) 49.33	(6.30)

Dose : Percentage of accumulated noise exposed to daily allowance
8hr-TWA	:	The	noise	level	on	average	based	on	8	hours	worked	per	day

Table 3. Numbers of patients sorted by individual data

Type of Treatment
Sum

Oral Exam Ortho dontic Minor surgery Resto ration Pulp Therapy

Frankel Grade

1 19 0 7 9 13 48

2 27 1 3 18 2 51

3 36 3 6 18 5 68

4 104 16 14 19 4 157

Sum 186 20 30 64 24 324

Table 4. Noise level depending on the type of treatment

Maximum noise level
(dBA) p value

n Mean	±	Standard	deviation

Oral exam 186 69.62	±	8.81a

<	0.001

Orthodontic 20 73.25	±	6.71b

Minor surgery 30 80.25	±	16.45bc

Restoration 64 82.22	±	12.37c

Pulp therapy 24 88.09	±	16.72c

p  value from Kruskal-Wallis test.
a,b,c : The same character means no statistical difference by Mann-Whit-
ney test.

Table 5. Noise	level	depending	on	the	type	of	treatment	(only	
Frankel	3	and	4)

Maximum noise level
(dBA) p value

n Mean	±	Standard	deviation

Oral exam 140 67.96	±	6.10a

<	0.001

Orthodontic 19 73.66	±	6.63bc

Minor surgery 20 73.15	±	9.17b

Restoration 37 77.64	±	6.09c

Pulp therapy 9 75.32	±	6.94bc

p  value from Kruskal-Wallis test.
a,b,c : The same character means no statistical difference by Mann-Whit-
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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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A,	4등급	군	69.88	dBA	순이었다.	1등급	군은	2,3등급	군과	비

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	값이	측정되었으나	

2,3등급	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	2,3등급	군이	4등급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높게	측정되었다.

동일한	분석을	구강검진	및	교정치료를	제외하고	구강소수술,	

수복치료,	치수치료인	경우에만	적용하였을	때(Table	7)는	2,	3,	

4등급	군이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고	1등급	군만	

나머지	군들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Ⅳ.	총괄	및	고찰

진행성	난청의	한	종류인	소음성	난청	(NIHL)은	직업성	소

음성	난청(occupational	hearing	 loss)과	비직업성	소음성	난청

(non-occupational	hearing	 loss)으로	양분된다[2].	개인이	사용

하는	음향기기나	여가활동	및	주변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을	비직업성	소음성	난청이라고	규정한다면	이	외에	총기

류,	공장에서의	기계소리	등	직업적으로	처해	있는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을	직업성	난청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2].	

증상에	따라서는	일시역치변동,	영구역치변동,	음향외상으로	분

류된다[16].

전	인구의	약	1.7%가	소음성	난청이	있고	노동인구는	25%가	

유해한	작업장	내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17].	유럽

의	연구에서는	근로자	중	28%는	업무시간	중	최소	1/4은	85	-	

90	dB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았으며[18]	미국	내	20	-	69

세	중	15%가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4].	

국내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1991년	이후	특수건강진단에	의해	

발견되는	직업성	질환	유소견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2014년	기준	연간	278명의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여	매년	평균	

200	-	3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19].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높은	주파수에서	먼저	영향을	받으므

로	조용히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20].	따라

서	청력의	28%가	감소하거나	청력역치가	30	dB이상	차이를	보

일	때	일상생활에서	처음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진단받는	경우

가	많으므로[21]	조사된	유병률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또한	청각의	손실은	한번	진행되면	비가역적이고	노화	역시	

난청을	가속화시키므로[22]	청력손실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치과용	핸드피스는	75	dB[8],	70	-	92	dB[22],	

76.4	-	78.9	dB[23],	80	-	90	dB[24]로	측정되어	이는	이번	연구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초음파	스케일러는	문

헌에	따라	88	dB[8],	86	dB[22],	68	-	75	dB[25]까지	측정되어	치

과용	핸드피스에서의	소음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일상생활에서

는	사격(87	dB),	모터스포츠(90	dB)에	버금가는	수준이다[26].	이	

연구에서	측정된	수치와	같이	소아의	비명소리는	120	dB을	초

과하는	수준으로	이는	록	음악	콘서트의	103.4	dB보다도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치아	삭제시에는	약	6	dB가량	소음이	

증가되는데[23]	이는	절삭기구와	치질	간의	마찰력에	의한	것으

로,	치과	장비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소음을	방지해야	한다

[27].	85	dB	이상의	지속적인	소음	또는	120	dB	이상의	수	초간

의	소음에	의해	급성	청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치과	기구의	

소음이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되어,	일시적인	청력의	변화를	가

져올	만큼	고강도임을	알	수	있다[28].

환자별	소음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Average	noise	 level

이	아닌	Maximum	noise	level	값을	사용하였다.	Average	noise	

level을	측정할	경우	상담,	기구	교체	등의	진료	외적인	시간소요

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술식의	종류와	협조도에	따라	진료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값이	크게	변하므로	일시적인	소음의	강

도를	파악하기에는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해당	

내원에서	측정된	최고수준의	decibel을	활용함으로써	진료	소요

시간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소음의	강도를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각	환자별	Maximum	noise	level을	술식에	따라	분

Table 6. Noise level depending on Frankel grade

Maximum noise level
(dBA)

p value

n Mean	±	Standard	deviation

1 48 90.47	±	18.71a

<	0.001
2 51 77.01	±	12.76b

3 68 72.89	±	8.03b

4 157 69.88	±	7.09c

p  value from Kruskal-Wallis test.
a,b,c : The same character means no statistical difference by Mann-Whit-
ney test.

Table 7.	Noise	level	depending	on	Frankel	grade	(only	restoration,	
pulp	therapy,	minor	surgery)

Maximum noise level
(dBA)

p value

n Mean	±	Standard	deviation

1 29 99.33	±	14.78a

<	0.001
2 23 82.17	±	13.63b

3 29 77.41	±	8.03b

4 37 74.83	±	6.81b

p  value from Kruskal-Wallis test.
a,b,c : The same character means no statistical difference by Mann-Whit-
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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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여	각	그룹	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Frankel	grade를	고려

하지	않았을	때는	구강소수술,	수복치료,	치수치료	군의	통계적

인	차이가	없었지만	Frankel	grade	3,4로	한정하였을	때는	구강

소수술	군이	수복치료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평균

을	나타냈다.	Frankel	grade	1,	2	환자의	음성소리나	행동조절을	

위한	주치의,	보호자의	음성이	배제되었을	때는	치과용	핸드피

스를	사용하는	수복치료	군에서	소음	수준이	더	높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각	환자별	Maximum	noise	level을	협조

도에	따라	분류하여	각	그룹	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술식을	고

려하지	않았을	때는	Frankel	grade	2,	3군이	4군에	비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값을	보였지만	침습적	처치(구강소수

술,	수복치료,	치수치료)로	한정하면	2,	3,	4군	간의	통계적	차이

는	없다.	환자의	협조도가	좋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덜	침습적

인	구강검진과	교정치료를	시행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일	소음	노출에	대한	누적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8hr-

TWA와	Dose를	평가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의	결과에	의하면	

KOSHA	기준의	8시간-가중평균소음수준은	일평균	49.33	dBA,	

누적소음노출량은	일평균	0.49%로	Jadid	등[8]의	연구에서의	

64.3	dBA와	4%에	크게	밑도는	결과이다.	비록	유사한	실험	설계

이지만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실험	디자

인의	차이로	추측해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격리된	소아치

과	진료실을	중심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소아치과	레지던트를	중

심으로	진행한	Jadid	등[8]의	연구와	진료장소의	차이	또는	환자

군의	특성이나	업무	시간	등이	상이한	점을	그	이유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두	결과	모두	기준인	10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Bahannan	등[29],	Willershausen	등[28]의	

연구에서도	치과진료실의	소음수준이	작업장	내	기준을	충족하

는	정도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으며	Rahko	등[30]은	치과기구에

서	발생하는	소음은	통상적인	대화나	고주파	영역의	청력을	줄	

정도가	아니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청력	보호조치는	불필요하

다고	하였다.

치과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나	환자의	비명소리는	소음

기준인	85	dB을	초과하는	충분히	고강도의	소음임에도	불구하

고	위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은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의	총합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이	연구	결과와	같이	일일	평균	85	dB	이상	

노출시간은	약	1분	남짓으로,	이는	하루	8시간	근무일	때	1%도	

되지	않는	수치이다.	치과의사가	고속	핸드피스를	사용하는	시

간은	하루에	약	15분이며	85	dB를	초과하는	소음의	노출시간은	

진료시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는	이를	뒷받침한다

[31,32].

치과의사의	청력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에	따라	다

른	결과를	보였는데	Alabdulwahhab	등[10],	Forman-Franco	등

[33],	Coles와	Hoare[27],	Wilson	등[25]의	연구에서는	치과의사

의	청력역치가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일	정도로	상승한	것은	아

니라	하였다.	일시적인	청력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치과기

공실을	비롯한	타	작업환경에	비교하여	미미한	수준이며	보호장

비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하였다.	반면에	치과의사에게서	

청력손상의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었다.	치과

소음과	청력	간의	명백한	연관성을	찾을	수는	없으나	치과	종사

자들에게	청력손상의	경향이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특히	4,	6,	8	

kHz	등의	고주파	영역에서	청력역치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였다.	치과의사와	의사를	비교하였을	때는	오른손잡이	치과의

사의	왼쪽	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낮은	청력	검사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9,34,35].	

치과기구의	소음은	단편적으로는	일시적인	청력변화를	일으

킬	수	있는	수준이며,	환자의	비명소리는	음향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36]	치과	종사로	인해	비	치과종사자에	비해	영

구적인	청력변화가	두드러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누적	

효과로는	KOSHA가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치과기구로	인한	소음이	KOSHA가	제시한	기준

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소음은	그	자체로도	치과진료에	영향을	

준다.	의료진	간의	대화를	방해하고,	혈압과	심박수의	증가,	부신

피질	호르몬의	감소,	뇨량의	증가	등의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

며[37],	면역체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38].	의료진이	받는	영향

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치과치료의	질의	하락을	초래하므로	소

음이	KOSHA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진료실	내	소음의	관

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치과소음을	유해물질로	간주하여	측정	방법	및	

측정	기준을한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4장

[14]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15]에	따라	진

행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기존	방식인	소음선량계가	아닌	원

음	녹음파일을	통해	실제	상황을	최대한	근사하게	반영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유해물질의	노출	측정	

방식을	제조사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각각의	방식으로	측정이	진

행될	수	있으나	치과소음은	유해물질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	6시간	미만으로	노출되는	유해물질로	간주,	8시간-

가중평균소음수준으로	측정하였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단일	작

업장	내에서는	동일	작업을	하는	근로자	중	최고	노출자	2명	이

상에	대해서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작업장	내	측정	대상

이	되는	동일	작업의	근로자가	1명일	경우에는	1명에	대해서만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기에	단일	진료실	내에서	활동하

는	치과의사는	1명이라는	가정	하에	1명의	치과의사만을	대상

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소음에	대한	영향을	치과의사에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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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등의	치과의료진의	노출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실험	디자인이므로	차후	타	직군에	대한	연

구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측정	위치는	실제	양쪽	귀의	바로	옆에

서	측정하여	더	소음	수준이	높은	쪽을	분석하는	것이	권장되나	

불가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대상자의	귀	높이와	동일한	위치에

서	고정된	채로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좌우

측	귀의	모양과	귀를	재현한	녹음기를	사용하여	더	높은	소음	수

준이	녹음된	쪽의	음성파일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최대한	치

과의사의	소음	수준과	유사한	환경의	시료채취를	하려	노력하였

다.

기존	연구에서는	단일	소음	원인에	대한	단일	상황을	중심으

로	치과	소음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진료실	내의	환경

을	예측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소음의	원인이	아

닌	소음의	피노출자를	중심으로	소음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료실의	소음환경을	녹음으로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제	

진료환경과	동일한	상태에서	진료가	진행되는	과정을	데이터로	

담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연구가	한국의	소아치과

의사의	작업환경에	대한	소음	특성을	분석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바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피실험자와	실험장소	및	녹음	위치를	일정하

게	유지하여	측정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성공하였

으나	오히려	다양한	소아치과	진료실의	특성을	대변할	수	없기

에	낮은	대표성을	갖는다.	대다수의	소아치과	진료실이	격리된	

공간의	모습이지만,	개방된	공간에서	다수의	유니트	체어를	사

용하는	진료실에서부터	방음설계된	격리된	공간까지	다양한	소

아치과	진료실의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실험	장소를	포함하는	실험설계가	추후	

연구에서는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녹음	장소와	시간에	대한	통

제만	이루어져	Frankel	grade와	치료술식의	각	군의	표본	수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군	간	비교의	한계가	있

다고	판단할	수	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실험	장소의	다

양성을	반영하고	환자의	변수가	통제된	실험설계로	보완이	되어

야	할	것이다.	

소아치과	진료	특성	상	학령기	아동의	학사일정에	따라	주된	

내원	시기가	달라지는데,	방학기간	중에는	오전에	내원이	용이

할	것이며	학기중에	비해	일일	환자수가	증가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방학기간에	해당하는	1,	2,	8월이	아닌	

9,	10월에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진료	환경을	반영했다

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1년	중,	학기중에	해당하는	기간이	방학

기간보다	길기	때문에	가장	높은	빈도로	마주하는	환경을	조사

하기	위하여	학기중의	환경을	선택하였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

는	연령에	따른	소음	수준을	평가하여	학령기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	간의	소음수준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방학기간과	학기중

의	소음환경의	차이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실

험	진행	중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허

용하였는데	주로	화면이	소아치과의사의	전면에	환아의	시야	안

에	존재하게	되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도	상당부분	차지했

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영상시청에	대

한	부분도	통제하거나	시청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완한다면	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아치과의사는	진료의	주체로서	진료실에서의	소음환경	개

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철저한	기구관리를	통해	치아	삭제시

에	치면과	기구	내부에서	마찰력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

화해야	하며	진료	중	연조직	흡인으로	인한	소음	발생을	막고자	

러버댐을	이용한	격리를	해야	한다.	환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동조절과	국소마취를	통해	공포심과	통증	

유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소음의	원인을	조절하는	것과	더

불어	소음의	발생	후	진료실의	구조물에	반사되는	소음의	통제

도	필요하다.	흡음이	잘되는	재료를	활용하여	격리된	진료실을	

구비할	경우	소리가	울리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진료에	심각한	

방해가	일어나는	수준의	소음이라면	의료진	또는	환자가	차음을	

위한	장비를	장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서로의	의사

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중환자실의	야간	배경소음을	평균	30	-	40	

dBA으로[39]	미국	OSHA는	병원	내	배경소음을	45	dB으로[32]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OSHA는	근로자의	청력손상을	방지

하기	위해	작업장	내	소음수준	감시,	노동자의	정기적	청력검사,	

노동자의	청력	예방	교육,	노동자의	청력	보호기구	사용,	소음측

정	장비	검사의	다섯가지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며	미국	NIOSH에

서는	성공적인	직업적	청력	손상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소음	노

출	정도	감시,	장비	관리,	청력	평가,	청력	보호장치의	사용,	교육	

및	동기화,	기록	보관,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감시의	여덟	개	

요소를	제시하였다[7].	그러나	치과진료실은	작업장,	주거지,	학

교,	병원	모두와	구분되는	특성이	있고	작업장	내	소음	기준,	환

경	소음	기준	모두	치과진료실의	적절한	기준이	되기	어려워	실

제로	소음에	대한	규제가	행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

재	다수의	치과	소음	연구에	활용되는	미국	OSHA,	미국	NIOSH,	

KOSHA의	기준은	건설현장	등의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주로	적

용되는	사항으로	병원	내의	상황에	맞게	제시된	기준이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치과진료실을	평가하게	되면	실제	치과	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당위성이	저평가될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J Korean Acad Pediatr Dent 48(2) 2021

218

Ⅴ.	결				론

소아치과	전문의의	진료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수준	및	특

성을	알아보고자	이	연구에서는	KOSHA의	작업장	내	소음수준	

측정	기준에	따라	16일	간	녹음을	진행하였다.	환아가	지르는	비

명소리는	120	dBA	이상,	치과용	핸드피스의	소리는	85	dBA	이

상으로	미국OSHA,	미국	NIOSH가	제시한	소음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노출빈도에	비해	총	노출시간은	일일	1시간이	넘

지	않았기	때문에	8시간-가중평균소음수준과	누적소음노출량은	

평균	49.33	dBA,	0.49%으로	허용	한계인	85	dBA,	100%에	미치

지	못했다.	술식	별	환자	당	최대	소음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는	

치수치료	군에서	가장	높고	구강검진	군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

였다.	Frankel	grade를	비교하였을	때는	1군에서	가장	높고	4군

에서	가장	낮았다.	술식별	비교시	Frankel	grade를	3,	4로	제한하

고	Frankel	grade	비교시	술식을	수복치료,	치수치료,	구강소수

술로	한정하였을	때의	결과에	따르면,	환아	협조도가	양호하여

도	치과용	핸드피스	소리나	침습적인	과정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OSHA가	제시한	청력	보호	기준에	미치지	않는	소음수준이

라	하더라도	단시간의	고강도의	소음은	일시적인	청력변화	및	

의료진의	대화를	방해하여	결과적으로는	치료의	질이	하락하게	

된다.	진료실	내의	소음환경	개선을	통해	치과치료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의료진은	의료장비의	충분한	세척,	소독을	통해	윤

활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해야	하며	러버댐의	적극적인	사

용을	통해	연조직	흡인으로	인한	소음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또

한	소아치과	진료실에	걸맞은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력	보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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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아치과의사의	치과	소음	환경에	대한	평가

조현민1ㆍ김익환1ㆍ조승현2ㆍ송제선1ㆍ이제호1

1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학교실
2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소음은	불쾌감과	신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원치	않는	소리로	정의된다.	이	연구는	진료실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강도를	평가하

고	소아치과의사의	소음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사람의	양측	귀	형태를	재현한	마이크와	휴대용	소음계를	활용하여	소음을	

녹음하고	소음의	강도를	계산하였다.

한국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소음	측정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6일	간	시행한	결과	8시간-가

중평균소음수준은	최고	58.54	dBA,	최저	33.97	dBA,	평균	49.33	dBA로	측정되었으며	누적소음노출량은	최고	1.28%,	최저	0.04%,	평균	

0.49%로	측정되었다.	이는	한국	안전보건공단의	기준치인	85	dBA에	미치지	못하는	값이다.	협조도와	술식에	따른	환자별	최고	소음수

준을	비교하였을	때	치수치료	군과	Frankel	grade	1등급	군이	가장	높았다.

소아치과의사의	소음환경은	한국	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한	근로자의	작업환경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소아치과	진료실의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소음	환경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